
1● 목 차 인증수출자품목인증신청인증수출자품목인증 www.fta-trade.com

(2) 인증수출자 업체인증

(1) 인증수출자 품목인증

9. FTA 원산지인증수출자



2● 목 차 인증수출자품목인증신청요건▶10점짜리교육이수증필수준비

● FTA 교육

-교육기관 :한국생선성본부 FTA 사이버 연수원

-교육과목 ①사례로 배우는 원산지규정 실무 (이수점수 : 6점),   ② FTA 사전심사제도 활용 (이수점수 : 4점)

-교육이수 점수 요건①인증수출자 품목인증 : 10점,   ②인증수출자 업체인증 : 20점

● FTA 원산지전담자

-사원정보 목록에서 교육이수증을 등록하면 “전담자”로 표시되며 이수증(노랑버튼)이 생성됨

- FTA 전담자로 표시된 사원은 모든 발급서류(원산지증명서, 소명서, 확인서 등)에서 “작성자”로 자동표시됩니다

인증수출자품목인증



3● 목 차제품판매입증자료 (3)-1. 인증수출자인증신청의경우, 제품판매입증자료(수출면장또는거래명세서)등록

●제품판매입증자료(수출면장또는거래명세서)등록하는곳



4● 목 차 인증수출자품목인증신청서작성

(1) 인증대상품목 지정 :  인증수출자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하십시오

(2) 품목별 판매입증자료 등록 :  품목별 판매입증자료(수출면장 또는 매출거래명세서)를 등록하십시오

(3)(4)일괄판정 및불충족 원인분석 후 재판정 :  일괄판정(3번 클릭)결과 불충족인 경우, 버튼색상이 “살구색”으로 보여주며, 불충족 원인을 해결한 후 재판정(5번) 하십시오

(5) 구비서류 취합관리 :  협정별로 원산지판정을 완료하면 구비서류가 한곳에 자동 취합정리되므로 구비서류 누락여부를 한눈으로 쉽게 파악할 수있습니다.

(6)(7) BOM 및입증자료 확인 :  활성화된 원산지기준(6번) 및입증자료(7번)를 클릭하면 BOM(출력물)과 pdf 입증자료(팝업)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8) 동일품목 추가인증세번 지정 :  협정상대국에서 자사 HS코드와 다른 HS코드의 C/O를 요구하는 경우, 해당 품목을 지정하고 추가인증세번을 등록하십시오

(9) 추가인증 소명서 작성 :  추가인증세번의 FTA 원산지기준으로 원산지판정 후, 구비서류(소명서 출력물 및 증빙자료 출력물)를 확인하십시오.

(10) 추가인증 사유서 등록 :  구비서류(버튼)에서 “추가인증 사유서” 및 그 입증자료(상대국 수입면장)를 등록하십시오

(11) 인증수출자 인증서 등록 : 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등록하십시오

인증수출자품목인증 www.fta-trade.com



5● 목 차제품판매입증자료 (3)-2. 인증수출자인증신청의경우, 제품판매입증자료(수출면장또는거래명세서)등록

●이곳에 PDF문서(수출면장) 업로드하는 곳



6● 목 차 (3) 동일품목추가세번인증 ▶협정상대국요구에의한 HS 6단위추가인증동일품목추가인증



7● 목 차 출력물 ▶인증수풀자품목인증신청 구비서류 (사후검증자료)인증수출자품목인증


